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
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
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
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맥쿼리 1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

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쿼리 1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1

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맥쿼리 1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협회코드 27763 )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4.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macquarie.co.kr/mi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15년 2월 2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년 2월 25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3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

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홈페이지 참고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

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

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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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자는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간이투자

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

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

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

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

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

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

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

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

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

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0.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

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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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또는 1인 이상의 미국(법)

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

한 법률 및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

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은 미국 증권법(추후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이하, “법”) 및 

이와 유사한 미국 내의 어떠한 법에 의하여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익증권

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

고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법, 미국 내국세입법(US 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또

는 미국 연방세법(US federal income tax law)에 따라 정의된 자(아래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특정한 미국인이 소유하는 비미국(non-US) 법인

(아래 5호의 자를 의미합니다)을 의미합니다. 

①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은 (i)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

준은 (i)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

년 동안 183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을, 전전 연도 체류일수는 1/6을 인

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 

②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

해 설립되거나 조직되는 법인,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쉽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

되지 않는 파트너쉽은 제외합니다. 

③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④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

권을 행사하는 신탁 또는 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

탁으로 취급되었던 선택신탁을 의미합니다. 

⑤ 미국인(위 제1호에서 기재된 자를 의미합니다)인 지배자(Controlling Persons, 

IRC Section 1471 내지 1474에 따른 FATCA와 관련하여 미국정부와 기타 국가

의 정부간 체결되는 국가간 협정(Intergovernmerntal Agreement, 이하 “IGA”)상

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가 1인 이상 존재하는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

(Passive Non-Financial Foreign Entity)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동적 비금

융외국법인’이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나 적극적 비금융외국법인(IGA상

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이 아닌 비미국(non-US) 비금융법인을 의미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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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Ⅰ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
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운용전략 
①운용전략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기별/지수대별 분산투

자가 이루어지는 적립식 상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투자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종목분석에 입각한 Bottom UP approach (상향식방식)을 기본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Top 
Down(하향식방식)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Top Down Approach* 
개별주식 보다는 전체적인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자산배분결정이 이루어 지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
를 들면, 거시적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종류의 산업, 국가의 주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결정
을 하여 자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Bottom Up Approach* 
개별주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특정한 경제상황, 경제 사이클 보다는 기업 자체
의 전망을 가지고 주식이 선택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종목선택 전략 

수익 및 가치 모델을 활용한 정성적/정략적 분석 및 기업방문, 외부 애널리스트 초청 세미나 등 지속적

인 리서치 활동을 통해 종목을 발굴합니다. 

시장상황 또는 특정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된 우량주를 편입합니다. 

시장 및 업종대비 상대적으로 우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종목은 전략적으로 편입합니다. 

③ 기타자산에의 투자  

유동성자산등에의 투자는 규약에서 정한 비중 및 신용등급 자산에 따라 투자합니다. 

④비교 지수(벤치마크) : KOSPI 

비교지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위험관리 

①투자 유니버스 관리 

당사의 기준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만 유니버스에 편입될 수 있으며,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니버스 이외의 종목은 투자하지 못합니다. 

②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 

투자대상자산을 법과 규정 등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중 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

를 축소합니다.  

③신용평가관리 

당사의 기준 및 규약에서 정한 투자대상 및 신용등급 이상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합니다. 

 

(3) 적극적인 매매전략 

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므로 빈번한 매매로 인하여 매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매비용의 증가는 투자신탁의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이투 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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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수익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
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
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
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
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
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
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
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
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 및 어음의 가격은 이자율등 여타 거시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및 어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
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
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
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위
험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나 감
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정산이행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
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투
자에 투자 시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 전
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신용위
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외시장은 통상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원하는 시점
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종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및 어음 등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
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
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 기타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증권투자신탁으로 위험등급 기준이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매우 높은 수준
의 수익을 기대하지만 위험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투자자에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및 투자자유형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의 투자목적, 위
험선호도 등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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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투자신탁운용은 투자목적, 투자전략 등을 고려하여 투자신탁을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등급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비고

1등급 매우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초과) 파

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

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최대 50%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이하) 파

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과 유사한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보다 낮은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

권요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은 판매회사 직원에게 문의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펀드수

운용중인  
다른 자산 규모(억원)

고재욱 1977 차장 59  1,569  

現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주식액티브팀 
하나증권 인사팀/투자분석팀 
흥국투신운용 주식운용1팀 
연세대 경제학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

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14.02.03 

~15.02.02

13.02.03 

~14.02.02

12.02.03 

~13.02.02

11.02.03 

~12.02.02 

10.02.03 

~11.02.02

맥쿼리 1 억만들기 1(주식) 1.69  3.37  -4.11  -4.23  34.38  

비교지수 0.59  -0.85  -1.34  -4.23  29.84  

맥쿼리 1 억만들기 1(주식)A 0.12  1.76  -5.58  -5.46  26.85  

비교지수 0.59  -0.85  -1.34  -4.23  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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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1 억만들기 1(주식)C1 -0.48  1.17  -6.18  -6.19  33.05  

비교지수 0.59  -0.85  -1.34  -4.23  33.70  

맥쿼리 1 억만들기 1(주식)Ce 0.12  1.76  -5.58  -5.47  27.49  

비교지수 0.59  -0.85  -1.34  -4.23  27.09  

맥쿼리 1 억만들기 1(주식)C2 -0.35  1.30  -6.05  -6.17   - 

비교지수 0.59  -0.85  -1.34  -4.23   - 

맥쿼리 1 억만들기 1(주식)C3 -0.18  1.42  -5.11  -71.33   - 

비교지수 0.59  -0.85  -1.34  -8.43   - 

맥쿼리 1 억만들기 1(주식)C4 -0.10  1.55  -69.29  -6.57   - 

비교지수 0.59  -0.85  -4.71  -4.23   - 

맥쿼리 1 억만들기 1(주식)C5 0.08  1.77  -5.78  -5.83   - 

비교지수 0.59  -0.85  -1.34  -4.23   - 

맥쿼리 1 억만들기 1(주식)S -1.20   -  -  -  - 

비교지수 -2.57   -  -  -  - 

 주 1) 비교지수 : (1 * [KOSPI])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마지막 수익률 즉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4) 마지막 수익률 즉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 

을 말합니다. 

5)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Ⅱ Ⅲ매입, 환매관련 정보 
III. 매입, 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가입자격 판매수수료 

종류A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납입금액의 1.0% 이내

종류C1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없음 

종류C2 종류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C3 종류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C4 종류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C5 종류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C-e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자 

종류C-i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법시행령 제10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제13호 내지 제16호, 

동 조 제3항 제3호, 제10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전문

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억 이상을

매입하는 개인, 500억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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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d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법시행령 제10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제13호 내지 제16호, 

동 조 제3항 제3호, 제10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전문

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억 이상을

매입하는 개인, 500억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 

종류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

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

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보유기간 3년 미만 환

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분배금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종류C-d 수익증권에 한하여 매1년 단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

자에게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분배금: 분배 전 순자산가치의 10% 이내에서 회사에서 정하는 금액 

2. 분배금 지급일: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 

3. 이익금이 분배금보다 적은 경우 분배금을 먼저 지급하고, 차액은 좌수를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보아 분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분배금 지급일 제 3영엽일 전일에 분배금에 상당하

는 금액을 환매청구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수익자가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순자산총액의 %, 연) 
지급
시기종류A 

종류 
S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i 

종류
C-d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의 1% 

이내 

- - 
매입 
시 

후취 판매수수료 - 

환매금액의

0.15% 

이내 

- 
환매
시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
시 

주1) 후취판매수수료는 3년 미만 환매시 부과 됩니다. 

2) (선취∙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순자산총액의 %, 연) 
지급
시기종류A 

종류 

S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i 

종류 

C-d 

집합투자업자
보수 

0.625 0.625 0.625 0.625 0.625 0.625 0.625 0.625 0.625 0.625
매3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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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 
보수 

0.900 0.350 1.500 1.375 1.250 1.125 1.000 0.900 0.050 0.060
후급

신탁업자 
보수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기타비용 0.0000  0.0003 0.0000 0.0000 0.0021 0.0023 0.0027 0.0025  0.0000 0.0000 - 

총보수 및 
비용 

1.5650  1.0153 2.1650 2.0400 1.9171 1.7923 1.6677 1.5675  0.7150 0.7250 - 

증권 거래비용 0.4106  0.1039 0.4297 0.4025 0.3908 0.4357 0.4416 0.4163  0.4297 0.4297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

치로 사용하며, 미설정 된 클래스의 경우에는 종류C1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4.01.03 ~ 2015.01.02 ]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미설정 

된 클래스의 경우에는 종류 C1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4.01.03 ~ 2015.01.02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A수익증권 264 609 978 2,015 

종류C1수익증권 227 660 1,061 2,143 

종류C-e수익증권 164 510 880 1,917 

종류C-i수익증권  75 234 408 911 

종류C-d수익증권 76 238 414 924 

종류S수익증권 106 332 576 1,276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ᆞ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ᆞ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종류S 수익증권은 수익증권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 되

지 않음) 

 
2. 과 세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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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

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

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

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장기주식형 펀드의 세제지원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

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 3년 이상 적립식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장기투자를 하더라도 가입 후 3년 이내에 투자자가 지정한 목표금액을 달성

하여 자동환매되는 경우에는 적립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됨을 유념하시기 바

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증권 신고서 및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
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
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macquarie.co.kr/mim)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1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나)1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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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가)1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1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다)환매대금은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Ⅲ Ⅳ요약 재무제표 
(단위: 원, %)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3 기 제 12 기 제 11 기 

( 2015.01.02 ) ( 2014.01.02 ) ( 2013.01.02 ) 

운용자산 21,660,427,978 33,109,133,691 47,619,166,487 

  증권 21,266,071,950 33,055,031,160 47,393,813,17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394,356,028 54,102,531 225,353,312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629,936,189 286,435,495 469,719,097 

자산총계 22,290,364,167 33,395,569,186 48,088,885,58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896,727,910 60,370,627 297,080,945 

부채총계 896,727,910 60,370,627 297,080,945 

원본 22,573,389,787 33,446,353,425 48,413,550,659 

수익조정금 -101,724,646 111,693,362 -728,716,644 

이익잉여금 -1,078,028,884 -222,848,228 106,970,624 

자본총계 21,393,636,257 33,335,198,559 47,791,804,639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3 기 제 12 기 제 11 기 

( 2014.01.03 - 

2015.01.02 ) 

( 2013.01.03 - 

2014.01.02 ) 

( 2012.01.03 - 

2013.01.02 ) 

운용수익 -1,003,666,657 205,414,368 3,709,666,847 

  이자수익 12,055,169 15,118,270 35,367,780 

  배당수익 192,035,909 318,691,651 483,343,481 

  

매매/평가차익(손) 
-1,207,757,735 -128,395,553 3,190,95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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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익 657,727 1,968,785 5,055,973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75,019,954 430,231,381 3,607,752,196 

당기순이익 -1,078,028,884 -222,848,228 106,970,624 

매매회전율 251.32 196.07 262.91 

주1)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

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

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 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후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습

니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판매회사보수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합니다. 

1. Unicef(세계아동구호기금)의 후원 

2. 노후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관련 단체의 지원 

3. 아동 및 장애우의 생활안정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관련 단체의 지원 등 

4. 기타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 및 관련 단체의 지원 등 

③ 상기기금은 투자신탁에서 추가로 인출하지 않고, 집합투자업자의 보수 및 판매회사의 보수에서 인출

하므로 수익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